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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3월   31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13호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을 “인천

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종전토지”를 “종전 토지”로, “의한다”를 “따른

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이전에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 등록, 분

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그 지적 공부상의 면적

제2조제2호 중 “인정 하여”를 “인정하여”로, “기타 방법에 의하여”를 “그 밖의

방법에 따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환지설계의 방법)”을 “(환지 설계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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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의 부분 중 “환지설계”를 “환지 설계”로, “이 규칙 제18조”를 “제18조”

로, “획지평가지수에 의하여”를 “획지 평가지수에 따라”로, “환지위치”를 “환지

위치”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획지라 함은”을 “획지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존건물”을 “기존 건물”로 한다.

제5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를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

행 조례」”로, “제11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른 다른자리 환지순”을 “제11조제2

항제1호에 따른 다른 자리 환지 순”으로,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다른자리”를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다른 자리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필지의”를 “한

개의 필지”로, “할당구역”을 “할당 구역”으로, “환지면적이 최소면적”을 “환지

면적이 최소 면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필지이상”을 “2필지 이상”으

로, “1필지”를 “한 개의 필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환지위치의 지정 순위)”를 “(환지 위치의 지정 순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지위치 지정은 제6조 규정에 의한 사항과

면적지정”을 “환지 위치 지정은 제6조에 따른 사항과 면적 지정”으로, “다른자

리”를 “다른 자리”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지예정지”를 “환지 예정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의한다”를 “따른다”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지예정지”를 “환지 예정지”로 하

고, 같은 호 가목 중 “도로중심선의”를 “도로 중심선의”로, “도로중심선에서”를

“도로 중심선에서”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등으로 인하여 상기 각호”를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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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상기 각 호”로, “다른자리”를 “다른 자리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종전토지 및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를 “(종전 토지 및 환지면적

의 최소 규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전토지중”을 “종전토지 중”으로 하

며, 같은 조 제2항 중 “최소규모”를 “최소 규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

항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8조”를 “ 「인천광

역시 건축 조례」 제28조”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면적의 범위 안”을 “토지 면적의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타 시설물의 토지로서”를 “그 밖의 시설물의 토지로

써”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8조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라”로, “환지

후”를 “환지 후”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

다.

② 환지되는 권리면적이 150제곱미터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

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

존의 건물이 있거나 지가가 높은 토지로써 증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법 제3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종전토지의 면적이 일정규모”를 “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종전 토지의 면적이

일정 규모”로, “부족환지”를 “부족 환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전청산”

을 “금전 청산”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존시설”을 “기존 시설”로, “종전토지”를 “종전 토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정리후”를 “정리 후”로, “토지면적”을 “토지 면적”으로,

“정리후”를 “정리 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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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중 “제3조의 규정”을 “제3조”로 한다.

제12조 중 “둘째자리이하는”을 “둘째자리 이하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4조 중 “사업구역안”을 “사업구역”으로, “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수립하기위해 사업구역내”를 “수립하기 위해 사업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지장물은 조사시점”을 “지장물은 조사 시점”으

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정리전 토지평가는 당해”를 “정리 전 토지평가는 해당”으로,

“사업시행전”을 “사업시행 전”으로, “정리후”를 “정리 후”로 한다.

제17조 중 “유사지역”을 “유사 지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리전”을 각각 “정리 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리후”를 “정리 후”로,

“지수 및그”를 “지수 및 그”로, “소수점이하는”을 “소수점 이하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9조 규정에 의한 공고로서”를 “제9조에 따른 공고로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2조 중 “매각책정 하여야”를 “매각 책정하여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따라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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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단서 중 “2회”를 “두 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

항”으로, “매각시”를 “매각 시”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필요에 의하여”를 “필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

한 법률」”을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로, “출연 하여”를 “출

연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시설”을 “그 밖의 시설”로, “토지로서”

를 “토지로써”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1호부터 제

8호까지의 규정”으로, “보아 경쟁”을 “경쟁”으로, “의하는”을 “따르는”으로 하

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일반경쟁 입

찰”을 “일반경쟁입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공용지의 매입의무자가 매각 통보일부터 2년 이내

에 계약 체결 및 매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는 다음 날부터 매

입완료일까지 미납부 대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금고(이하 “구금고”라고

한다) 일반대출 금리를 가산(加算)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제4항 중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가 기한내”를 “제3항에 따라 공

공용지가 기한 내”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3호 서식에 공고 하여”를 “별지 제3호서식에 공

고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각예정 토지목록”을 “매각 예정 토지 목

록”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입찰은 입찰서(별지 제5호서식)를 공매봉투에 넣어 봉한 후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 후 입찰등록자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입찰서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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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필지별 입찰조서를 작성하고 해당 필지별 토

지예정가격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

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27조 중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제27조의 규정”을 “제27조”로, “1월”을 “1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이 매수신청자”를 “지체 없이 매수 신청자”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를 무효”를 “무효”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방법 으”를 “방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개”를 “한 개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입찰무효”를 “그 밖에 입찰 무효”로 하며, 같은 조 제2

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경쟁 입찰”을 “일반경쟁입찰”로 하고, 같

은 항 제1호 중 “낙찰일로”를 “낙찰일”로,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8호서

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개발특별회계에”를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매각결정”을 “매각결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세무 서장”을 “세무서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3월”을 “3개월”로, “6월 이내에 서구금고”를 “6개월 이내

에 구금고”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또는 잔금 납부기간을 6개월의 범

위에서 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된 만료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간을 재연기할 수 있다.

제31조제2항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를 “단서 규정에 따라”로, “미납금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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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기한 날부터 서구금고 일반대출 연체 금리”를 “이자를 가산하지 않으나,

재연기 할 경우에는 미납금에 대하여 재연기한 날부터 구금고 일반대출 연체금

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6월”을 “6개월”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축물 기타”를 “건축물 및 그 밖의”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납부 하여야”를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별지 제10호 서식의 명의변경승인서를 발급하고 규정에 의한”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명의변경승인서를 발급하고,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매

각토지로서”를 “매각토지로써”로, “완납전”을 “완납 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

호 중 “제24조제1항 제2호”를 “제24조제1항제2호”로, “의한”을 “따른”으로, “제1

호 내지 제2호”를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명의 변경”을 “명의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1호 서식”을

“제11호서식”으로, “제12호 서식”을 “제1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완납전이라도”를 “완납 전이라도”로, “토지에 한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를 “토지 또는 매매계약체결 후 구청장이 인정하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인ㆍ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를 요청한 경우”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1항 제5호”를 “제1항제5호”로, “기타”를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계약변경시”를 “계약변경 시”로, “계약시”를 “계약 시”

로, “변경시의”를 “변경 시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쌍방”을 “양쪽”으로 한

다.

제34조의 제목 “(해약등)”을 “(해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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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금”을 “중도금 또는 잔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증감

하여”를 “증감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를 “제1항제1호”로, “구”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한

다.

제35조의 제목 “(소유권이전)”을 “(소유권 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처분후 소유권이전을 위해 별지 제13호 서식”을 “처분 후 소유권 이전을 위해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유권이전”을 “소유권 이전”으

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환지처분시”를 “환지처분 시”로, “증감면적”을 “증감 면

적”으로, “환지처분시”를 “환지처분 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지처분 일부터 6월”을 “환지처분일부터

6개월”로, “서구금고”를 “구금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구역안”을 “사

업 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통보 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37조 중 “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제38조 중 “도시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1조 규정에”를 “법 제41조”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6조에 따라”로, “청산

할”을 “청산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청산”을 “사전 청산”으로, “청산

시”를 “청산 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전청산”을 “사전 청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사전 청산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전청산조서를 작성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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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39조제5항 중 “사전청산금”을 “사전 청산금”으로, “청산시”를 “청산 시”로 하

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괄조서(별지 제16호서식)

2. 징수조서(별지 제17호서식)

3. 교부조서(별지 제18조서식)

4. 불환지청산조서(별지 제19호서식)

제42조 본문 중 “청산시”를 “청산 시”로 한다.

제43조 중 “동일사업구역”을 “동일 사업 구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청산금징수조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납입개시”를 “청산금 징수

조서에 따라 작성하되 납입 개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 제51조”

를 “ 「지방세법」 제51조”로 한다.

제46조 단서 중 “일정기간 징수유예 하거나”를 “일정 기간 징수유예하거나”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서구금고”를 “구금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공유지”를

“국ㆍ공유지”로 한다.

제4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징수결의전”을 “징수결의 전”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기간 내”를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압류후에는 체

납자에게 압류사실”을 “압류 후에는 체납자에게 압류 사실”로 하며, 같은 조 제

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최고장을 받고서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

제1255호 인천광역시서구구보 2017. 03. 31.(금)

 
9



제50조 본문 중 “당해 물건지의 등기촉탁”을 “해당 물건지의 등기 촉탁”으로 하

고, 같은 조 단서 중 “확보 하거나”를 “확보하거나”로, “등기촉탁을”을 “등기

촉탁을”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송달 불능분”을

“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

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청구서 (별지 제20호서식)

제52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서구금고”를 “구금고”로 한다.

제53조 본문 중 “환지처분후”를 “환지처분 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환지처

분이전”을 “환지처분 이전”으로, “교부시”를 “교부 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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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 479호

2016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 현황(예방·대비·대응·복

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

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6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 합니다.

                   2017. 3. 3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전년도에는 재난이 2회 발생하여 피해는 11건의 사유시설 피해로 

주택침수 5건, 농경지 침수 2건, 농작물 침수 3건, 과수낙과 1건으로, 

복구 11건 16,5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재난 유형별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가 1회 발생하였으며 

피해는 4,598천원이며, 재해복구는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  강풍으로 인한 과수 낙과가 1회 발행하였으며 재난지원금 

5,000천원을 피해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

실적으로는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은 1개 실 17명입니다.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4종으로 59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1255호 인천광역시서구구보 2017. 03. 31.(금)

 
1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

적립은  당해연도 확보기준액은 9,227백만원이며 9,227

백만원 확보되어 100% 확보되었습니다.

  - 최근 5년간 평균 5,812백만원 보다 3,415백만원 증가하였

고, 지난해 보다 1,332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확보된 재난관리기금을 5년 평균 356백만원 사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9백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60백만원 적게 

사용하였습니다.

◈ 「자연대책법」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 진단 결과 8등급

이며, 지난 진단결과와 비교하여 1등급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안전) 1등급/그룹 ‘가’ <­­­­­­> 10등급/그룹 ‘마’ (위험)

◈ 그 밖에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18개 시설 중 2개 시설이 내진

성능 확보 또는 내진보강 완료되어 11%내진율을 보이고 있

습니다.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①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일시 재난(피해)
원인 피해내용 복구내용 추진사항

7.1~7.7 호우

-사유시설 : 총10건

 ․ 주택 침수   5건

 ․ 농경지 침수 2건

 ․ 농작물 침수 3건

- 사유시설 : 재난지원금 

    11,500천원 지급
완료

8.26~9.1 강풍
-사유시설 : 총1건

 ․ 과수 낙과  1건

- 사유시설 : 재난지원금 

    5,000천원 지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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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가. 기구

부구청장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감사관실 총무국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한마을팀 재난대응팀 민방위팀

   나. 정원 

과 별 계
일  반  직

기능직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안전

총괄실

정원 17 17 0 1 6 6 3 1

현원 17 17 0 1 6 4 2 4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일반직 현원(인원) 9 9 12 16 17

기능직 현원(인원) 0 0 0 0 0

     

(명)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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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직 및 기능직 현인원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각종 안전 및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촘촘하고 폭넓은 안

전행정 추진 및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하여 2014. 

11. 3.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관리과에서 부구청장  직속 안전

총괄실로 재편되면서 인력 보강

  (2)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구   분 개소 설치장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 서구청
자동우량경보시설

우량관측장비 3
서구청, 검단출장소,

가좌4동 주민센터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41
재해문자전광판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14 서구청 외 13개소
민방위경보시설(무선앰프)
위성전화기
라디오 재해경보 방송
기타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 1 1 1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우량관측장비 3 3 3 3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36 29 41 41

재해문자전광판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14 14 14 14

민방위경보시설(무선앰프)

위성전화기 3 3
라디오 재해경보 방송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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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가.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재난안전관련 분야) 교육실시

     

과정명 교육이수일 교육기관
참석

인원
비고

e-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과정 2016.02.29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e-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정 2016.03.15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국가안전대진단 시설관리 

담당자 직무교육
2016.03.31 국민안전처 1

e-유도선안전관리과정 2016.04.30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 대처능력 영량강화 교육 2016.04.20 인재개발원 1

e-재난관리자원의 운용 및 

공동활용과정
2016.04.30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직무교육 2016.05.24 인재개발원 2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구호

분야 상반기 교육
2016.06.02 인재개발원 1

안전 및 재난관리과정
2016.06.03

2016.07.20
인재개발원 5

재난안전분야 종사자교육

2016.09.27

2016.10.11

2016.10.28

인천광역시 5

e-지진해일실무과정 2016.10.31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개)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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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관리 교육·훈련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2016.01.25
인천 서구

민방위교육장
25

자율방재단 구성 및 

활동강화에 대한 교육

인천 서구

자율방재단

2016.02.18 정부서울청사 2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역량강화 교육
국민안전처

2016.06.02 인천광역시청 6 재난구호분야 교육 인천시

2016.07.06
인천 서구

민방위교육장
8

풍수해대비 및 

양수기 가동 훈련

인천 서구

안전총괄실

2016.10.12
울산광역시 

대안동
1

울산태풍피해

복구지원 참석
인천시

2016.11.03 인천광역시청 4 재난구호분야 교육 인천시

2016.12.02 인천 서구청 12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

인천 서구

안전총괄실

     

    다. 재난관리예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
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내    용 주관 비고

건축물 유지

관리 교육
2016.2.2

서구청

대회의실
130명

건축물 

유지관리방안 

교육

서구청

안전총괄실
교육

소방차 길터

주기 및 화재

진압 훈련

2016.5.16
정서진 

중앙시장
30명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상황을 

가정 소방차 

길터주기 및 

화재진압훈련

서구청

안전총괄실
훈련

승강기 이용

자 안전교육
2016.6.29

초은

초등학교
300명

승강기 구조 및 

안전요령 이론교육

서구청

안전총괄실
교육

풍수해 대피 및 

양수기 가동

훈련

2016.7.6
민방위

교육장
107명

풍수해대비 

이론교육 및 

양수기 가동훈련

서구청

안전총괄실

교육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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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 교육(인원) 17 20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인원) 55 98 58

지역주민 
교육·훈련(인원) 272 567

(년도)

(명)

(년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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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훈련 참석인원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재난구조 및 응급처치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 

안전교육은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며. 관내 공동 주택관리

주체 등에게 건축물 유지관리 등 안전관리요령 교육, 시장상인회 

대상으로 소방차 길터주기 및 화재진압 훈련, 초등학생 대상 승강기 

안전교육, 재난담당 직원 및 통장 등에게 양수기 가동 훈련을 

실시하였음.

   

(년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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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안전관리 교육·훈련 / 봉사단원 및 제보실적

    ◈ 교육·훈련 실적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 고

2016.02.16 인천 서구청 24
우리마을 안전지킴이 

역할 및 활동 방법 교육

인천 서구

안전총괄실

2016.04.20 인천광역시청 20
재난대처능력 

역량강화 교육
인천시

2016.07.06
인천 서구

민방위교육장
11

풍수해대비 및 

양수기 가동 훈련

인천 서구

안전총괄실

2016.10.17 인천광역시청 5 지진종합대책 토론회 인천시

2016.10.25
백범김구

기념관
3

전국안전모니터 

봉사단 및 지자체 

공무원 합동워크숍

국민안전처

2016.10.31

세종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

1
중앙·지역민관협력

위원회 워크숍
국민안전처

2016.12.02 인천 서구청 10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

인천 서구

안전총괄실

2016.3월~

11월

관내 

어린이집
205

어린이놀이시설 

환경클린 및 

안전수칙교육

안전모니터

봉사단 

인천시 

서구지회

    ◈ 제보·처리 실적

봉사단원(인원수) 제보실적(건)

처리실적(건)

비 고

완료 진행 불가

246 528 424 48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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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재난관리 관련 언론홍보

[현장홍보 실적(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등)]

연번 행사명 주요내용 행사일시 장소
참석

인원
비고

1
1월 

안전점점의 날 
캠페인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에 따른 

화재예방 홍보
2016.01.07 거북시장 47

2
2월 

안전점점의 날 
캠페인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2016.02.16 가좌시장 90

3
3월 

안전점점의 날 
캠페인

개학기 학교주변 
위해요인 

안전대진단
2016.03.08 간재울초 40

4
4월 

안전점점의 날 
캠페인

행락철 유원지 등 
놀이시설 안전 

예방 홍보
2016.04.04 문자전광판 -

5
5월 

안전점점의 날 
캠페인

행락철 산불 예방 2016.05.11 서곶
근린공원 40

6
6월 

안전점점의 날 
캠페인

생활속 
안전문화실천 홍보

2016.06.10 청라1동 
일원 30

7
7월 

안전점점의 날 
캠페인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위험요소 

제거 활동
2016.07.04 서부교육청 

맞은편 25

8
8월 

안전점점의 날 
캠페인

물놀이 안전예방 
홍보 

2016.08.04 사계절 
썰매장 32

9
9월 

안전점점의 날 
캠페인

추석명절 맞이 
전통시장 전기안전 

및 화재예방
2016.09.06 강남시장 45

10
10월 

안전점점의 날 
캠페인

가을철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사고 

예방
2016.10.07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28

11
11월 

안전점점의 날 
캠페인

가을철 산불 및 
등산객 안전사고 

예방
2016.11.04 서곶 

근린공원 35

12
12월 

안전점점의 날 
캠페인

겨울철 설해 대비 
적사함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2016.12.05 가정3동 
일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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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및 기고실적(신문, 방송 등)]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

일시
언론사 비고

1
안전한 미래도시 ‘서구’

만들기 총력

관내 취약시설물(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기능유지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난예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

2016.01.28 현대일보

2

서구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홍보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2016.02.18

시대일보

외4

3
서구 부구청장 

현장점검 벌여..

여름철 오후대비 

재난위험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실태 

점검

2016.05.27
경기도민

일보

    ※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및 케이블방송 포함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현장홍보실적(횟수) 12 12 12 12 12

언론보도·기고실적(횟수) 0 0 0 0 3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012 2013 2014 2015 2016

현장홍보실적(횟수)

언론보도·기고실적(횟수)

     ☞ 현장홍보 및 언론보도·기고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매 월 실시하는 현장홍보 실적은 전년과 동일하나, 신문

보도를 통한 언론보도를 적극 실시하였음.

(년도)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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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안전관리위원회

(지역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

• 위원장 : 구청장

• 위원 : 18인

•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구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인천광역시” 
   제외)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
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재난 및 각종사고 수습을 위한 관계기
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안전관리실무

위원회

같은 법 

제11조제3항

• 위원장 : 부구청장

• 위원 : 18인

• 안전관리위원회 업무보조
• 지역축제안전관리 계획심의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같은 법 

제16조

• 지역본부장 :   

구청장

•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재난 

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18조

• 상황실책임자 

: 안전총괄실장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
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20조

•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상
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안전행정부
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재난 신고
같은 법 

제19조

•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
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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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조직 

인천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

서구청장

차          장

부구청장

총 괄 조 정 관

안전총괄실장

통     제     관

수습주무부서국장

담     당     관

수습주무부서과장

상
황
관
리
총
괄
반

긴
급
생
활
안
정
지
원
반

재
난
현
장
환
경
정
비
반

긴
급
통
신
지
원
반

시
설
응
급
복
구
반

에
너
지
기
능
복
구
반

재
난
수
습
홍
보
반

물
자
관
리
 및
 자
원
관
리
반

교
통
대
책
반

의
료
방
역
반

자
원
봉
사
관
리
반

사
회
질
서
유
지
반

수
색·

구
조
구
급
반

□ 재난관리기능의 임무 및 역할

m 상황관리 총괄 : 재난총괄담당 업무 수행(안전총괄실)

   ＊타 기능에 대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 등 파악

m 긴급생활 안정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및 이

재민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희망복지과)

   ＊인명피해(사망·부상·실종), 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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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재난현장 환경정비 : 유해화학물질,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자원순환과)

   ＊환경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환경정비 지원

m 긴급 통신지원 :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기획예산실)

   ＊통신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통신 지원

m 시설 응급복구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지원(건설과)

   ＊공공·사유시설(환경·통신·에너지·교통시설 제외)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총괄

m 에너지 기능복구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기능 회복 지원(경제에너지과)

   ＊에너지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에너지 지원

m 재난수습 홍보 :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홍보미디어과)

   ＊타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및 지원

m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정상태 유지(안전총괄실)

   ＊타 기능에 대한 물자·자원(장비·자재·시설) 지원 총괄관리

m 교통대책 : 육상(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교통민원과)

   ＊교통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수송 지원

m 의료·방역 :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보건행정과)

   ＊의료·방역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의료 지원

m 자원봉사 관리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희망복지과)

   ＊타 기능에 대한 인력(민·관·군) 지원 총괄관리

m 사회질서 유지 :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서부경찰서)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등 경찰총괄관리

m 수색·구조·구급 :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서부소방서)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 소방총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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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요재난별 안전관리체계

      [유해화학물질]

      ○ 현장지휘본부 편성도

현장지휘본부
(한강유역환경청장)
031-790-2403

상 황 팀 현장조치팀 지 원 팀

팀장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
031-790-2807
F. 031-790-2809
야) 031-790-2590
F. 031-790-2419

팀장 :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장
031-790-2890

F. 031-790-2899
야) 031-790-2590
F. 031-790-2591

팀장 : 서구청
환경보전과장
032-560-4026
F. 032-560-2751
야) 032-560-4222
F. 032-560-2852

-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032-561-0133
F. 032-561-1112

- 인천서부소방서
지휘조사팀
032-723-5417
F. 032-562-1137

-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031-790-2891
F. 031-790-2899
야) 031-790-2590
F. 031-790-2591

- 10화학대대
032-513-6533
F. 032-861-0930

- 서구청
안전총괄실
032-560-4700
F. 032-560-2735

- 시 환경정책과
032-440-3541~4
F. 032-440-8683

(화학물질사고분야)

- 시수질환경과
032-440-3707
F. 032-440-8686
(하천오염분야)

- 시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
032-440-5540
F. 032-440-5495

- 서구보건소
032-560-5010
F. 032-560-2800

-인천서부소방서
소방행정과
032-723-5406
F. 032-562-1137

측정분석반 사건수습반 오염처리반 통 제 반

- 한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
031-790-2490
F. 031-790-2499
야) 031-790-2590
F. 031-790-2419

- 10화학대대
032-513-6533
F. 032-861-0930

※국립환경과학
원
032-560-7128

-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031-790-2891
F. 031-790-2899
야) 031-790-2590
F. 031-790-2419

- 17사단 사령부
032-512-1113
032-510-9341

- 수도군단
031-440-0601
031-440-3313

- 서구청
안전총괄실
032-560-4700
F. 032-560-2735

- 10화학대대
032-513-6533
F. 032-861-0930

- 인천서부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032-723-5472
F. 032-561-2595

-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032-561-0133
F. 032-561-1112

- 인천서부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032-723-5472
F. 032-561-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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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 주요 역할·임무 

기관 사전대비 초동조치 중수본･중대본

한강유역

환경청 

화학물질

관리과

ｏ 출동체계 및 비상연

락망 구축

ｏ 사고대응장비 단계

적 확충

ｏ 사고 대비 안전홍보

ｏ 사고 접수, 상황파악 및 초동대응

ｏ 사고·주변지역 오염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ｏ 사고현장 대응을 위한 인력 및 

장비 등 지원

ｏ 사고사업장의 조업중단(필요시) 

및 사고조사 지원

ｏ 사고 접수, 상황파악 및 초

동대응

ｏ 사고·주변지역 오염 등에 대

한 지속적 모니터링

ｏ 사고현장 대응을 위한 인력 

및 장비 등 지원

ｏ 사고사업장의 조업중단(필요

시) 및 사고조사 지원

국민안전처

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상황점검

ｏ 비상연락체계 및 핫

라인 구축

ｏ 사고대응 장비, 물

자 및 시설 확충

ｏ 매뉴얼 관리․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침 

시행

ｏ 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 및 

환경부 대응활동 파악․보고

ｏ 대응대책 및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ｏ 위기상황 원인 및 진행사항 분

석․보고

ｏ 환경부와 경보관련 사전 협

의

ｏ 피해현장 응급복구 등 대민

활동 지원

ｏ 공무원 비상근무발련 및 복무

관리(필요시)

경찰서

ｏ 비상연락체계 및 핫

라인 구축

ｏ 경찰력 동원 대응태

세 점검

ｏ 현장 통제 지원 및 사고현장 

출입동제선 설치

ｏ 사고원인 수사

ｏ 서구 주민 대피 지원

ｏ 사고원인 조사

ｏ 비상출동로, 교통통제로 확보 

등 교통관리

소방서

ｏ 비상연락체계 및 핫

라인 구축

ｏ 사고 대비 대응태세 

점검

ｏ 응급구조 및 의료 지원

ｏ 사고 사업장의 초동대응 조치 

지원

ｏ 서구 주민 대피 지원

ｏ 사고현장 대응 조치 지원

고용노동부

ｏ 산업단지 내 시설 

및 설비등에 대한 안

전진단

ｏ 소관 화학물질 취

급정보를 타부처와 공

유

ｏ 사고 사업장의 초동대응 조치 

지원

ｏ 위험상황신고실 운영

ｏ 재난사례분석 및 사후관리시

스템 개발

ｏ 방제정보, 사후복구기술 등 

대응정보 제공

기상청

ｏ 실시간 상세 기상정

보 제공체계      마련 

및 공유

ｏ 사고지역 및 인근지역 상세 기

상정보 제공(필요시)

 ｏ 화학사고 현장에서의 상세 

기상정보 실시간 제공

기타 유

관 ․실무기

관

ｏ관할지역 사업장 현

황 파악
 ｏ 지속적 모니터링

ｏ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대

응활동 및 수습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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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

시설의 관리

   

시설유형 시설명 비고

전력 인천화력본부

전력 신인천화력본부

전력 서인천발전본부

석유 SK에너지 인천공장

지하철 코레일공항철도

매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2005. 4. 1.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2005. 4. 1.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006. 5. 12.

인천광역시 서구 

CCTV 설치․운영 규정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CCTV 

관리 및 운영에 있어 개인화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

2010. 6. 25.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운

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2010. 11. 19.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기관·

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

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

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

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2013. 12. 17.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15. 1. 17.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한마을 만들기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마을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5.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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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

    가.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유형별]    

   

총계

시설물 건축물

비

고소
계

도로
시설

기타
(옹벽)

소
계

공공업무
시설

공동
주택

중소형
건축물

대형
광고물

건축
공사장

214 15 14 1 199 7 112 68 11 1

     [등급별]

구분 계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비

고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소계 D등급 E등급

계 214 214 64 144 6 - - -

시설물 15 15 - 13 2 - - -

건축물 199 199 64 131 4 - - -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 재난의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

※ 중점관리대상시설 :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그
규모와 이용인구면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

※ 재난위험시설 : 긴급히 보수·보강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
제한을 요할 정도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및 지역

※ A등급 : 현재는문제점이없으나정기점검이필요한시설(이상이없는시설)
※ B등급 :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시설
※ C등급 :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상태로 조속한 보수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 필요한 시설
※ D등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로 긴급

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여부 판단 필요시설
※ E등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위험이있는상태로사용금지또는개축이필요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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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특정관리대상시설등 451 452 390 215 214

재난위험시설 31 49 31 4 0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및 재난위험시설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동진아파트 옹벽(D등급 1개소)는 보강공사 완료에 따라  

    지정해제함.

       - 가좌진주1차아파트(D등급 3개소)는 인천광역시 재난등급  

    검증을 위한 전문가 현장 점검 결과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의견에 따라 등급 조정 

       - 가좌삼성요양병원 1개소 폐업으로 인한 지정 해제

(년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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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위험시설 해소대책]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

현황

관리

주체

지정

일자

해소

계획
사업비
(백만원)

조치

사항

해소

완료년도

해당사항 

없음

    ☞ 해소기간 경과시설물(건축물) 미해소 사유 등 구체적 내용설명

     - 해당사항 없음.

    나.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정비 

     [안전점검 실시]

    

구  분 기  간 대상수량 점검건수 지적건수 점검자 지적사항
조치결과

상반기 01.29~06.10 215 215 17 관련부서 추적관찰

하반기 09.01~11.21 214 214 24 관련부서 추적관찰

     [정비실적]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

현황

관리

주체

지정

일자

해소

일자
사업비
(백만원)

정비내용

의료시설
가좌삼성

요양병원
소유자 2009.10.27 2016.03.09

폐업으로 

인한 

지정해제

    ☞ 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 미조치 사유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점검결과 완정교 바닥판 하부 균열 등 지적사항 24개소

     - 교량 및 육교 등 공공시설은 단계적 보수․보강 실시

     - 민간시설은 소유자에 지속적 유지관리로 지적사항 해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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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 재난방지시설의 정비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원)

정비목적

석남동 목재단지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석남동 　 하수관 정비 3,337m 2016.05.17~08.26 434,270,020 침수예방

백범로 680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백범로 하수관 정비 416m 2016.03.16~06.08 234,344,160 침수예방

청라지구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연간단가계약)

청라지구 관로, 맨홀 정비 등 2016.02.25~12.10 140,767,350 침수예방

청라지구 내  하수관로 
비굴착부분보수공사(연간단가)

청라지구 하수관 보수 115개소 2016.04.19~12.10 130,177,890 침수예방

청라지구 내 하수관로 
비굴착부분보수공사

청라지구 하수관 보수 185개소 2016.07.07~08.20 170,643,000 침수예방

청라지구내 하수맨홀 정비공사
(2016년 연간단가)

청라지구 하수맨홀 정비 283개소 2016.04.06~12.10 149,410,440 침수예방

청라지구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계약)

청라지구 하수관 준설 360㎥ 2016.02.25~12.10 99,964,840 침수예방

청라국제도시 
하수관로 준설공사

청라지구 우수관 준설 168㎥ 2016.05.23~07.06 71,790,600 침수예방

관내 하수관로  비굴착 
부분보수공사 연간단가

관내일원 하수관 보수 113개소 2016.04.25~12.10 132,047,800 침수예방

서구 관내 하수맨홀 정비공사
(2016년 연간단가)

관내일원 맨홀 보수 161개소 2016.03.29~12.10 86,644,160 침수예방

가정로 57번길 하수시설물
(하수관로) 정비공사

관내일원 하수관 정비 110m 2016.06.08~07.02 30,515,480 침수예방

관내일원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 연간단가(2차)

관내일원 관로, 맨홀 정비 등 2016.08.16~12.10 68,765,120 침수예방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2016년도 연간단가계약)

관내일원 하수관 준설 550㎥ 2016.03.08~12.10 149,592,080 침수예방

검단지역 일원 
하수관로 준설공사

검단일원
하수관 준설300㎥
하수박스 준설 40㎥

2016.04.08~06.06 98,644,700 침수예방

검암2지구 허암길 외 1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검암2지구 U형측구정비 800m 2016.11.07~11.11 3,454,000 침수예방

지방하천(공촌천) 정비공사 공촌천
하상정비 22,680㎡
제방정비 3,150㎡

2016.05.16~06.24 86,367,600 침수예방

심곡천 외 2개소 하천수풀 정비공사 심곡천 등
수풀정비 27,740㎡

하상정비 11,400㎡ 등
2016.06.17~07.06 19,825,000 침수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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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위치 사업내용(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원)

정비목적

지방하천(공촌천) 제방정비공사 공천천
제방정비 2,000㎡
경계석재설치 80m 

2016.10.18~11.11 15,176,700 침수예방

지방하천(나진포천)수목정비공사 나진포천
수풀정비 38,220㎡
수목전지 3,822

2016.08.31~10.14 78,926,000 침수예방

공촌천 수생식물(창포)식재공사 공촌천
수풀정비 2,000㎡
수생식물 2,500㎡ 

2016.10.31~11.19 37,809,200 침수예방

금곡천 외 3개소 소하천정비공사 금곡천 등
석축설치 194.4㎡
하상정비 1,400㎡

2016.06.01~07.15 63,477,500 침수예방

드림파크로 일원 하수관로 준설공사 드림파크로 하수관 준설 61.65㎥ 2016.05.03~05.30 16,038,000 침수예방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 
연간단가(2구역)

관내일원 관로, 맨홀정비 등 2016.02.22~08.16 132,619,300 침수예방

가좌동 백범로  일원 하수암거 
장비투입구 4개소 재설치공사

가좌동
암거장비투입구
2개소 재설치

2016.02.22~03.17 45,281,940 침수예방

백범로 가좌삼거리 일원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백범로 하수관 재설치 570m 2016.05.16~07.05 288,273,270 침수예방

장고개로  238번길(가좌4동) 
하수관로 비굴착 보수공사

장고개로 하수관 보수 L=128m 2016.04.15~05.29 120,497,000 침수예방

서구경명대로411일원외 1개소 
하수관로정비공사 

경명대로 하수관 정비 50m 2016.03.18~04.11 19,371,000 침수예방

방축로 하수시설물(장비투입구) 
보수공사

방축로
암거장비투입구 
2개소 보수

2016.06.23~07.07 19,400,000 침수예방

청마로43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청마로 하수관 재설치 62m 2016.10.24~11.17 18,988,200 침수예방

경서동 서부산업단지 일원 
하수관로 준설 공사

서부산업
단지

하수관 준설 250m3 2016.04.06~06.04 158,706,000 침수예방

가정로 190번길 일원 외1개소 
하수관로 준설공사

가정로 하수관 준설 65.72m3  2016.05.19~06.15 18,140,000 침수예방

봉수대로 162번길 일원 
하수관로 준설공사

봉수대로 하수관 준설 71.09㎥  2016.07.21~08.14 20,092,000 침수예방

원창로 89번길일원 
하수관로 준설공사

원창로 하수관 준설 72㎥  2016.10.05~10.29 20,320,140 침수예방

   

제1255호 인천광역시서구구보 2017. 03. 31.(금)

 
32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4,035 8,408 3,188 2,624 5,256

    ☞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2013년도 : 드림파크로(60억) 정비에 따른 증가

       - 2016년도 : 청라 준공에 따른 관리예산 보조 지원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년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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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물자]     

구분

오일
휀스

유흡
착제 흡착롤

유처

리제
중화제 황산반토 소석회

(㎞) (천매) (㎞) (㎘) (㎘) 고체(톤) 액체(㎘) (ton)

계 0.3 1.3 0.1 0.8 0.4 0.2 0 0.2   

[의료시설]

구분 개소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합계 502 540 578 15 9,250 3 

병원 428 461 551 13 9,244 3 

보건소 2 6 22 2 0 0 

기타 72 73 5 0 6 0 

    [수용시설]

 총계 학 교 경로당 기 타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83 13,737 56 11,637 26 1,327 1 773

 나. 장비 및 인력의 지정

    [장비지정]

     구조장비

총계
사다

리차

구조

공작차
배연차

매몰자

탐지기

구조용

로프

구명

보트
구명환

구명

동의

산 소

호흡기

잠수

세트
유압잭 에어백 타

56 3 1 1 0 8 3 7 11 0 19 2 1 0

     복구장비

구분 계 크레인 굴삭기 불도져 덤프 로우더 견인차 청소차 기타

계 40 0 2 0 6 0 0 14 18

행 정 39 0 1 0 6 0 0 14 18

민 간 1 0 1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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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진화장비

구분 계

산불

진화

차

동력

펌프

등짐

펌프

동력

톱

휴대

용무

전기

무선

기지

국

차량

이동

국

쌍

안

경

휴

대

폰

밤비

바켓

찝

차

화물

차

간이

수조

(개)

진화

도구

(점)

진화

안전

장비

(세트)

기타

(점)

계 1,892 3 5 417 7 0 0 1 0 0 0 0 0 0 1,435 24 0 

행정 1,892 3 5 417 7 0 0 1 0 0 0 0 0 0 1,435 24 0

     기타장비

구분 계 용접기 콤프레샤 양수기 발전기 천공기 착암기 절단기 화학차
전기복

구차량
기타

계 447 1 1 322 0 1 0 2 3 1 116

행 정 331 0 0 320 0 0 0 0 0 1 10

유관

기관
116 1 1 2 0 1 0 2 3 0 106

    [인력지정]

     기술인력

구분 계 토목 건축 환경 전기 가스 통신 화공 원자력 삭궤도 유기장 기타

총계 30 8 10 0 1 1 4  0 0  0  1  5

     기능인력

구분 계 전기공 기계공 통신공 절단공 용접공 중기운전 중기정비 배관공 기타

총계 56 10 2 10 0 7 2 1 2 22     

    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구 분 계

특수단체 및 개인 봉사단체 및 개인

의  용

소방대

산 악

구조대

수 중

구조대

아마추

어무선

봉사대

기 타
적십자

봉사대

새마을

부녀회

해 병

전우회

모 범

운전자

여성

단체

협의회

기 타

단체 8 1 0 1 0 1 1 1 1 1 1 0

인원 2,857 242 0 9 0 380 112 335 500 170 1,1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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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 해당사항없음

   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시설물별

내진설계

대상(①)

(동수, 시설물 수)

내진설계 적용 

+내진성능확보+ 

내진 보강 실적(②)

(전년도 까지)

2015년 내진보강 

실적 내진율(%)

(②+③)/①

×100동수(시설수)

(③)

투자사업비 

(백만원)

건축물 18 2 - - 11%

    

※ 내진설계 적용 : 관련 법령이 제정된 후 설치되어 내진설계가
적정하게 반영된 건축물(시설물)

※ 내진성능 확보 : 기존시설물로 내진성능평가* 결과 현재의 내진
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평가되는 건축물(시설물)

*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함

※ 내진보강 : 건축물(시설물) 건축시 내진보강이 적용되지 않아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하여
내진보강을 완료한 시설물

※ 투자사업비 : 내진보강에 따른 설계비 및 공사비 등을 합산한 금액임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내진율 - - -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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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진실적 및 내진율 등이 저조한 사유 구체적 내용설명

       - 2015년도까지는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공사 예산 미반영 등 

내진보강 추진실적 및 내진율이 저조함.

       - 2016년도 서구청사, 가좌노인문화센터를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내진보강을 추진 예정임.

   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추진

    

구 분 구조체
내진 보강 여부

지대본·상황실

비고
바닥 이중마루  

보강 여부

전력과 통신 등 
관련설비 면진테이블 

설치 여부

지역대책본부 - - ○(2014.9.16.준공)

종합상황실 - - ○(2014.9.16.준공)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내진대책 등이 저조한 사유 구체적 내용설명

       - 구조체 내진 보강은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이 서구청 

본청4층에 위치함에 따라 내진 보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임.

(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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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지구별
긴급대피장소

(개소)

표지판(개) 경보

시스템

(개소)계
안내표지

판

대피장소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해 당 없 음

    ◈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정비 사업비 집행실적 
(천원) 해 당 없 음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의 적립 현황

    [재난관리기금 적립] 

   

법정적립기준 당해연도
확보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①/②×100)

     1,332백만원      1,332백만원      1,332백만원 100%   

※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기준
-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자연재난) 또는 나목(인적재난)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
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
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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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천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사용액 135,323 468,304 1,117,236 189,750 29,031

사

용

액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59,582 388,501 957,768 159,417 29,031

재해저감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45,646 58,982 157,949 0 0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30,095 20,821 1,519 2,833 0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0 0 0 0 0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0 0 0 0 0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0 0 0 0 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0 0 0 0 0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0 0 0 27,500 0

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사용액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 재난관리기금 확보 및 사용액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예측가능한 사업비는 일반예산으로 확보하여 집행하였기에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액이 감소하였음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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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

   [시군구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 총괄 현황]

행동매뉴얼 명 소관 국
또는 과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풍수해 대응 행동매뉴얼 안전총괄실 2014
유형별, 상황별, 부서별 

세부시행 매뉴얼 

지진 대응 행동매뉴얼 안전총괄실 2014
유형별, 상황별, 부서별 

세부시행 매뉴얼 

화산폭발 대응 

행동매뉴얼
안전총괄실 2014

유형별, 상황별, 부서별 

세부시행 매뉴얼 

적조 대응 행동매뉴얼 경제에너지과 2015
유형별, 상황별, 부서별 

세부시행 매뉴얼 

산불 대응 행동매뉴얼 공원녹지과 2015
유형별, 상황별, 부서별 

세부시행 매뉴얼 

유해화학물질 누출 대응 

행동매뉴얼
환경보전과 2014

유형별, 상황별, 부서별 

세부시행 매뉴얼 

대규모 수질오염 대응 

행동매뉴얼
환경보전과 2015

유형별, 상황별, 부서별 

세부시행 매뉴얼 

대규모 해양오염 대응 

행동매뉴얼
환경보전과 2015

유형별, 상황별, 부서별 

세부시행 매뉴얼 

댐 붕괴 대응 

행동매뉴얼
안전총괄실 2014

유형별, 상황별, 부서별 

세부시행 매뉴얼 

가축질병 대응 

행동매뉴얼
경제에너지과 2015

유형별, 상황별, 부서별 

세부시행 매뉴얼 

감염병 대응 행동매뉴얼 보건행정과 2015
유형별, 상황별, 부서별 

세부시행 매뉴얼 

보건의료 대응 

행동매뉴얼
보건행정과 2015

유형별, 상황별, 부서별 

세부시행 매뉴얼 

사업장 대규모인적사고 

대응 행동매뉴얼
안전총괄실 2015

유형별, 상황별, 부서별 

세부시행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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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구 행동매뉴얼 개정 현황]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고

풍수해 대응 

행동매뉴얼
2016.03.

위기관리 매뉴얼 변동에 따른 주요 실무반 현행화 

및 재난대응 수칙 간소화 등
지진 대응 

행동매뉴얼
2016.11.

위기관리 매뉴얼 변동에 따른 주요 실무반 현행화 

및 재난대응 수칙 간소화 등
화산폭발 대응 

행동매뉴얼
2016.03.

위기관리 매뉴얼 변동에 따른 주요 실무반 현행화 

및 재난대응 수칙 간소화 등
적조 대응 

행동매뉴얼 
2016.03.

위기관리 매뉴얼 변동에 따른 주요 실무반 현행화 

및 재난대응 수칙 간소화 등
산불 대응 

행동매뉴얼
2016.11.

위기관리 매뉴얼 변동에 따른 주요 실무반 현행화 

및 재난대응 수칙 간소화 등
유해화학물질 

누출 대응 

행동매뉴얼

2016.11.
위기관리 매뉴얼 변동에 따른 주요 실무반 현행화 

및 재난대응 수칙 간소화 등

대규모 수질오염 

대응 행동매뉴얼
2016.11.

위기관리 매뉴얼 변동에 따른 주요 실무반 현행화 

및 재난대응 수칙 간소화 등
대규모 해양오염 

대응 행동매뉴얼
2016.11.

위기관리 매뉴얼 변동에 따른 주요 실무반 현행화 

및 재난대응 수칙 간소화 등
댐 붕괴 대응 

행동매뉴얼
2016.03.

위기관리 매뉴얼 변동에 따른 주요 실무반 현행화 

및 재난대응 수칙 간소화 등
가축질병 대응 

행동매뉴얼
2016.03.

위기관리 매뉴얼 변동에 따른 주요 실무반 현행화 

및 재난대응 수칙 간소화 등
감염병 대응 

행동매뉴얼
2016.03.

위기관리 매뉴얼 변동에 따른 주요 실무반 현행화 

및 재난대응 수칙 간소화 등
보건의료 대응 

행동매뉴얼
2016.03.

위기관리 매뉴얼 변동에 따른 주요 실무반 현행화 

및 재난대응 수칙 간소화 등
사업장 

대규모인적사고 

대응 행동매뉴얼

2016.11.
위기관리 매뉴얼 변동에 따른 주요 실무반 현행화 

및 재난대응 수칙 간소화 등

   [시군구 행동매뉴얼 숙달 훈련 실시 현황]

행동매뉴얼 명 훈련일시 주요 훈련내용 훈련결과 개선내용 비고

유해화학물질 

유출 대응 

행동매뉴얼

2016.05.17
유해화학물질 유출 대응

 토론훈련

개인별 임무카드 보완

(주민소산계획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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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4 2015 2016

매뉴얼 수 5 13 13

0
2
4
6
8
10
12
14

매뉴얼 수

2014

2015

2016

     ☞ 행동매뉴얼 수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 설명

       - 2015년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

이 추가됨으로써 전체 현황이 증가됨.

 ⑤ 「자연재해대책법」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진단분야별 점수]

  

구   분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등 급(그룹)

진단결과 0.314 0.680 0.453 8 (라)

* (안전) 1등급/그룹 ‘가’ <­­­­­­> 10등급/그룹 ‘마’ (위험)

※ 지역안전도 진단
- 통계자료에 대한 전산분석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진단반의
현지진단을 통해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지역의 안전한 정도를 진단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제75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 지역안전도 진단목적
- 시·군·구별 피해발생빈도, 피해규모 및 피해저감능력 등의 분석을
통해 지역의 재해취약요소를 도출하고 개선함으로써

- 방재정책 전반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 및 지자체 자율방재역량 제
고를 위해 지역안전도 진단 실시

※ 분야별 진단방법
- 위험환경 : 잠재적 재해발생 가능성 및 환경적 위험도 진단
- 위험관리능력 : 재해저감을 위한 행정적인 노력도 진단
- 방재성능 : 지역의 구조적인 재해대응능력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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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년도별 등급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3 2014 2015 2016 비고

등  급 6등급 8등급 7등급 8등급

     ☞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등급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2016년 현지진단을 미 실시하고 재해연보·기상자료 등 통계

자료를 분석 위험환경 지수만 진단하여 반영한 결과 1등급 하락됨.

       - 2017년 지역안전도 현지진단 실시예정으로 등급을 상향에 

기여토록 하겠음.

 ⑥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공시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 제출은 서구 안전총괄실(담당자 
최용성, 전화 : 032)560-470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도)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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